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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론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정 현 미

 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형사법) 

  ㆍ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소장

  ㆍ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

우리 사회에서 이제 간통죄라는 범죄는 사라졌다�. 간통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

다도 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회문제였기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 대다수

의 관심을 끌었다�. 장기간의 존폐논쟁 속에서 간통죄는 점차 위헌결정의 방향으

로 기울어 가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측되었지만 전격적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

장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�.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기존 간통죄로 

형을 확정 받았던 사람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 반면�,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헌

재의 위헌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되기도 하고 

후속입법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�. 

우리나라 근대 형법에서 간통죄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�. 애초에 간통죄는 

여자의 불륜을 처벌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�.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

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 제265조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

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고�, 일제시대인 1912년 4월 1일 시

행된 제11호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구형법 제183조에서도 간통한 유부녀만 처

벌되고 남자는 처벌에서 제외되었다�. 1953년 제정형법에서 남녀 모두 처벌 대상

이 되는 ‘남녀 쌍벌’규정인 제241조가 생겨났다�. 여자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남녀

불평등처벌주의는 오늘날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

간통죄의 폐지에 

              즈음하여  


